
전문위원 원익희 입니다.□

의안번호 제 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588□

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

드리겠습니다.

먼저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.□

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제 호 및(2007. 5. 11 8423 )○

같은법시행령 전부개정 대통령령(2007. 10. 4

제 호 으로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20306 )

지방자치법 제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33 33○

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

지급기준은 울산광역시 중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

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.

우리구에서는 지난 월 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10 17○

구성되어 차회의를 월 일 거쳐 월 일 차2 10 25 10 31 3

회의에서 연간의정비 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51,288,000 .

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□



첫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,○

지방자치법제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조가 지방자치법32 15

제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조로 법조문이 변경되었으며33 33

둘째 월정수당이 월 만원에서 월 원으로, 125 3,174,000○

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

다음은 울산광역시 및 구 군 의정비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□

울산광역시의회는 연간 천원으로 확정하였으며55,380 ,

울주군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천원으로52,160

통보되어 심의 중에 있으며,

남구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게 되어

있으며 통보된 의정비는 천원입니다, 50,700 .

동구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천원으로 통보 되어50,400

천원으로 결정하였으며46,680 ,

북구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천원으로 통보되어50,400

천원으로 조정 결정 되었습니다48,600 .

검토의견으로는□

행자부에서 우리구를 비롯한 개2007. 12. 4 44

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년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로2008

지정되어 인하권고 통보를 받은바 있어 심도있는 재논의가,

요구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□


